
어린이집 CCTV 열람에 관해 알려드려요~!

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? 

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는

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·운영합니다.

즉,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보호, 안전사고의 예방,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,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·운영하는 

것입니다.

(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4, 보건복지부 「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가이드라인」)

열람요청

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
열람을 요청

※ 작성해야 할 서류
    「CCTV영상물 열람 요청서」

※ 작성사항
    -청구인 및 정보주체 인적사항
    -영상기록기간, 설치장소, 
      영상열람 목적 및 사유

열람 결정 통지

어린이집은 요청된 열람의 목적 및
보육의 제반사항을 고려 후 결정
사항을 서면으로 통보

※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을 서류
    「CCTV 영상자료 열람 등 
    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」

※ 확인사항
    -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 
    -열람형태, 열람일시 및 장소
    -열람이 거부될 수 도 있음

열람

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는 결정된 
일시와 장소, 열람 형태에 따라
CCTV 영상을 열람

※ 열람을 위한 준비물
    -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,
      신분증 등(정당한 열람권 확인 
      용도)  

※ 확인사항
    -열람자는 비밀유지에 대한 
      서면 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음  

10일 이내 최장 7일

 어린이집 CCTV 열람 절차 한눈에 알아보기!

●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(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)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·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 되는  경우 열람을

 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열람은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유아 및 

  보육교직원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.
● 열람요청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 것이 원칙이며, 열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 됩니다.
● 어린이집 CCTV 설치·운영 목적에서 벗어난 열람 요청을 한 경우, 또는 보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과다한 열람을  요청한 경우 

 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

 어떤 이유일 때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?

● 열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● 영상자료 보관기간(60일) 경과로 파기한 경우
●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

  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   열람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 CCTV 열람요청이 제한될 수도 있나요?

● 어린이집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.
● 영상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의 내용을 

  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

  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
 CCTV 열람 시 지켜주세요!


